
국가지점번호 제도의 이해



1. 도입배경

❍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안내 필요

❍ 소방 ‧경찰 ‧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지역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마련

기관‧지역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하여 공동활용



❍ 지역의 위치표시체계 개발연구 용역 실시(’09.6 ~ ’09.12)

  - (주)크라이시스매니지멘트, (주)맵퍼스, 이화여자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공동 실시

❍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09.12)

  - 국경위,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우정사업본부등 10개 관계 중앙부처 / 관련 기관 모두 동의

❍ 위치찾기 선진화 방안으로 지점번호체계 추진 보고(’10.1.29 )

  -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상세주소정형화 등 포함 

❍ 비거주지역 위치표시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계획(’10.12.31 : 차관 결재)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조문 신설로 국가지점번호 제도 규정(’11.8.11)

  -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13.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부터 제11조의16까지 4개조문 신설로 세부기준 마련 (’11.12.30 )

  - 지점번호 부여기준, 지점번호 표기대상시설물, 지점번호판 설치절차, 지점번호 현황조사 등 규정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 조문 신설 (’11.12.30 )

  -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부여기준 규정

❍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13. 1. 1 )

  - 기준점 : 동경 124°31’ 북위 31°38’(이어도 가거초 포함 국토의 최남서단)

    (UTM-K 기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고시(`13.3.18) 및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3.3.20)

2. 추진경과



3. 국가지점번호의 개념(1)

❍  국가지점번호의 정의(법 제2조)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

❍  국가지점번호의 표기(시행령 제11조의13)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000으로 나눈 정수를 연결한 

10자리 번호

※ 예시 : 마사34224151

   ·마사(100km×100km)

   ·34224141(10m×10m)

<비거주지역 위치표시>

지점번호 방식으로

일원화 및 단순화

국가지점번호

기관별 개별 표시

위치표시방식을 기관별
개별 설치 운영

(통일성, 연계성 결여)



국가지점번호 구축 기준국가지점번호 구축 기준

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u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 127.5°,38°)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

    (동경: 124˚20′11.895″,   북위 : 31˚38′51.314“)

나. 타원체
u 세계측지계(GRS80, UTM-K)를 적용

  - 장반경 : 6,378,137.00m, ․ 단반경 : 6,356,752.31m

  - 편평률 : 298.257222101분의 1

u UTM-K 좌표계 기반 지점번호 코드부여

다. 문자표기
u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 

라. 범위
u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으로 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기지,

   최서단의 가거도 해양과학기지, 최동단 독도 포함하여 

   100km 문자단위 41개 격자구역으로 설정

u 북한 전 지역에 대해 격자범위 확장 가능

3. 국가지점번호의 개념(2)



3. 국가지점번호의 개념(3)

100km (다사)100km (다사) 10km (다사 4 4) 10km (다사 4 4) 1km (다사 49 47)1km (다사 49 47)

100m(다사 497 474)100m(다사 497 474) 10m(다사 4978 4742)10m(다사 4978 4742)



USNG(United States National Grid)USNG(United States National Grid)

l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 사용 가능하도록 가로 6°, 세로 8° 단위로 격자화 한 UTM을 기본으로 UTM 구역내에 100kmⅹ100km씩

   분할한 MGRS(Military Grid Reference System)체계를 적용,  최대 1m단위까지 좌표를 코드화하여 활용

l 일반적인 위치찾기는 도로명방식 사용, USNG방식은 고속도로‧등산로 등에 위치표지판(예 :UJ23370651)설치하여 각종 신고에 활용

WGS84, UTM 

15S : 6° X 8°
15S WC                    : 100,000-meter
15S WC 85                : 10,000-meter
15S WC 81 51           : 1,000-meter
15S WC 808 512        : 100-meter
15S WC 8082 5121     : 10-meter
15S WC 80817 51205 : 1-meter

4. 해외 사례(미국)



4. 해외 사례(영국)

NGRS(National Grid Reference System)NGRS(National Grid Reference System)

l  영국의 경우 원점(TM, 서경2° 북위49°)로부터 북으로 100km, 동으로 400km 지점의 가상기준점 설정 기준점으로부터  동서방향 
    700km, 납북 1,300km 범위로 하여 500kmⅹ500km 1차 분할하여 알파벳 순번대로 부여(I는 제외)하여  최대 1m단위 까지 좌표를 
    코드화하여 활용
l 일반적인 위치 찾기는 도로명방식 사용, NGRS는 고속도로 등 도로변의 위치표시(예:TQ3885777345)



5.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l 도로명주소법령상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로부터

   100m이상 거리에 있는 지역

l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건물(군)로부터 100m이상

  지역

l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파제 등의 

  시설물이 존재하는 지역

l 인명피해 등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

l 시도지사가 지역의 위치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 제외지역

   도시지역 등의 개발계획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6.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 시설물

구  분 내  용

표기대상
시설물 기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로 한정.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

설치
기관

자치단체

 등산로안내표지판, 등산로위치표지판, 등산로이정표, 방향안내판, 방향표지판, 

삼각정안내표지판, 수문, 산물감시시설, 사방댐, 배수갑문, 종합안내표지판, 

다목적인양기,  상수도시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목적 위치표지판, 긴급신고위치표지판

산림청  무선중계기, 사방댐, 산불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조난구조위치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

한국전력공사  전주, 철탑

시설물 관리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므로 관리주체 

또한 해당 기관, 단체에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점번호판만 시설물에 부착하고 관리



7.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지점번호판 설치 절차(법 제5조의5, 령 제11조의15)

설치기관

설치기관

설치기관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 자 체

측량기관

서면 검증
(10일 이내 관련기관 통보)

지점번호판 설치 및 지점번호 표기
(10일 이내 검증자에게 통보)

현장 검증
(20일 이내 지자체 및 관련기관 통보)

  등록 및 관리

검증 후 오류사항 수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점번호의 검증요청

지점번호 표기위치 측량 

지점번호 표기 및 설치 계획

설치기관



8.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형국가지점번호판 설치형 국가지점번호판 스티커 부착형국가지점번호판 스티커 부착형



9.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례



10. 국가지점번호 현황조사 및 벌칙

Ø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지점번호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Ø 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및 분포
Ø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지점번호 표기 여부
Ø 표기된 지점번호의 관리 현황
Ø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Ø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의16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등 및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점번호의 세부 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음

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지점번호 현황조사(령 제11조의16)

❍ 정보의 요청(령 제11조의16 제2항)

❍ 지도 및 감독(법 제23조)

❍ 벌 칙(법 제24조)




